
계약위반과 위약금 감액 여부 –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가능, 요건 관련 판결 

몇 가지 소개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

다.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여행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 2 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 4 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 398 조 제 4 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 2 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398 조 제 2 항의 내용, 즉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제됩니다. 즉, 

어떤 경우, 얼마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

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

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

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

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

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

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

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회사 사이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국내회사 사이 유산균 사료생산기술 제공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 분쟁 – Licensee 일

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

580765 판결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

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

금 감액 결정 



 

 

 



 

 


